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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「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을 제

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

원회를 구성하고, 국군포로 피해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군포로

송환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

2. 제안이유

○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

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, 6만 명

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.

○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

률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

춰져 있어 국군포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

있음.

○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

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, 명예 회복을

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



○ 이에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위원회 설치 등

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「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

복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4. 이송처

○ 대한민국 국회






